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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>

  2020학년도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적극 

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

구분 상세 내용

관련

규정

Ÿ 학칙시행세칙 제22조의2(학점이월)

①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(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) 이상인 경우 

   연간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잔여학점을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. 

②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3항에 따른 초과 신청 가능 학점은 이월 학점보다 

   우선 적용하며, 이월 학점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. 

③ 학점 이월의 제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

   1. 1학기 수강포기학점 

   2. 성적우수학생에게 부여한 추가학점 

   3.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목

수강신청

학점이월제

Ÿ 적용대상 :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(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) 이상인 재학생

* 성적우수 추가학점 및 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 제외

Ÿ 적용시기 :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2020학년도 2학기에 적용

Ÿ 이월학점 범위 : 최대 3학점까지

* 1학기 이월학점을 2학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됨(※ 재이월 불가)

Ÿ 이월학점 제외사항

- 1학기 수강포기학점

(※2020-1학기만 한시적으로 이월학점에 포함. 단, 전체 수강포기학점이 이월되는 것은 아님)

* 1학기 수강신청학점 산출 시 성적우수 추가학점/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/수강포기학점을 

  제외한 수강신청학점으로 반영함

- 직전학기 성적우수(3.7/4.3이상) 추가학점(3학점) : 수강신청 시 먼저 소진

- 수강제한학점 미포함 과목 : 사회봉사, 교육봉사, 취업설계, 진로탐색교수멘토링

  (구 멘토프로그램), 군사학 과목은 수강가능학점 초과하여도 수강신청 가능

□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예시 (16학번 이후)

소속

수강기준학점 1학기 2학기
이월

효과

2020학년도

최저

수강학점

최대

수강학점

수강가능

학점

수강신청학점

(수강포기후)

이월

학점

기존

수강가능학점

최종

수강가능학점

연간

수강가능학점

공통 9 19

17
15 2

19
21 +2

36

16 1 20 +1

19

17 2

17

19

동일18 1 18

19 0 17

교육학부

및

약대

9 26

24

20 3

26

29 +3

50

21 3 29 +3

22 2 28 +2

23 1 27 +1

26

24 2

24

26

동일25 1 25

26 0 24


